
［별표 1］

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

※ 주 :

1)사전심사대상 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의 공종

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

여 집행할 수 있다.

2)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1건 실적으로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인정규모 

이상의 실적을 말하며, 제출된 실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등으로 평가가 

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

3) 부분공사 또는 보강공사 실적은 제외한다.

ｏ “부분” 또는 “보강”이라 함은 1건 발주공사가 동일 또는 유사실적 범위에 

해당하는 설비의 일부분이나 일부 공종만을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예 시>

시 공 실 적 시공비율 시공실적 인정 여부

단위용량 10만㎘급 LNG저장탱크 1기 54% 동일실적으로 인정

단위용량 9만㎘급 LNG저장탱크 1기 60% 불인정

구 분

공 종

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

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

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

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

1) LNG 저장탱크 ｏ 단위용량 10만㎘급 이상의

LNG 저장탱크 시공실적

ｏ 단위용량 10만㎾ 이상의 발전설비

- 화력(석탄, 경유, 가스, 복합)발전

및 원자력 발전설비

ｏ 동일공사의 시공중 실적

(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)


